
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7. 12. 26.>

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(제5조의4제1항 관련)

  1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

업

  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,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

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

  3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산림조합, 품목별ᆞ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

앙회가 수행하는 사업

  4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

  5. 「우체국 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

  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대리점ᆞ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

  7.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, 대부중개

업 및 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

  8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업

  9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판매업

  10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ᆞ축산업

용 기자재를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

  1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판매업

  12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

  13. 「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종자업

  14. 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

  15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수행

하는 사업

  16.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제조업

  1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례식장영업

  18.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

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


